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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텍비젼 주식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라 함)는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이하 “본건 분할”이라 함)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회사”라 함)를 설립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분할계획서를 작성한다.

1. 분할의 목적
(1) 회사가 현재 운영하는 주요 사업부문인 CDR, DSM 등의 사업은 분할되는 회사의 고유사업으로 운영함으로 급격한 시장변화 및 원가경쟁력 강화에 집중을 함으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2) 분할신설회사는 아직 사업활성화가 되지 않은 기술자산(이하 “분할이전 사업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고자 한다.
(3) 본건 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의 주식매도를 고려는 하고 있으나, 본 분할계획서 제출일 현재 주식 매도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
2. 분할의 방법 및 일정
1.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를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하는 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한다.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분할되는회사(존속법인)
	엠텍비젼 주식회사
	CDR, DSM, CSP, MMP 등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사업부문을 제외한 모든 사업부문

	분할신설회사(신설법인)
	엠텍세미콘 주식회사
	CLA(APEX, M3X) 및 관련 특허


주) 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분할기일은 2019년 5월 2일(예정)로 한다. 다만,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또한,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는 채권자 이의 제출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 두어 동 규정에 따른 채권자 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한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내용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 • 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 • 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식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이전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이전 사업부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재,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이전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이전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 • 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 • 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 • 사법상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 이하 본 조에서 같음),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함}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이전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이전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이 경우 분할이전 사업부문에 관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 • 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 • 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 • 사법상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 • 사법상 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및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및 기타 권리(공 • 사법상의 우발채권 및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본 조 제(7)항과 같이 처리한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이전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이전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2. 분할의 주요 일정(안)
	구분
	일자

	권리주주 확정기준일
	2018년 12월 31일

	주주명부폐쇄 기간
	2019년 1월 1일~2019년 1월 31일

	분할 관련 이사회 결의
	2019년 3월 5일(화)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소집통지
	2019년 3월 12일(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2019년 3월 27일(수)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2019년 3월 29일(금)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만료
	2019년 4월 30일(화)

	분할 기일
	2019년 5월 2일(목)

	분할보고총회일 및 창립총회일
	2019년 5월 3일(금)

	분할 등기(예정)
	2019년 5월 9일(목)


주1)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개최’는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임.
주2) 상기 내용은 주요 일정을 기재한 것으로서, 관련법령, 관련당국, 주주 등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분할이전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의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주4) 분할보고총회는 필요 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공고로 대체할 수 있음.

3.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구분
	내용

	상호
	국문명 : 엠텍세미콘 주식회사
영문명 : MtekSemicon Inc.

	분할방식
	물적분할

	목적
	1.  노하우 기술의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2.  반도체 설계, 제조 및 판매업
3.  반도체 설계 용역 서비스업
4.  전자기기 설계, 제조 및 판매업
5.  반도체, 전자기기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6.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7.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서비스업
8.  상품의 중개, 도, 소매, 및 무역업
9.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 및 수출입업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티동 6층 609호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단 최초 사업연도는 분할기일로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


주1)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구분
	내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0 주

	액면주식•무액면주식의 구분
	액면주식(1주의 금액 500원)



(3)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200,000 주

	주식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기명식 보통주식 200,000주


주)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및 금액은 분할기일에 이전될 최종자산가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주식의 배정
분할신설회사가 본 조 제(3)항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은 모두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한다.

(5)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
해당사항 없음.

(6)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
	구분
	금액

	자본금
	100,000,000원

	준비금
	4,475,000,000원


주1) 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구성됨.
주2) 준비금은 분할기일(2019년 5월 2일 예정)에 이전대상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받아 최종 확정함.

7)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①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이전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 재산은 원칙적으로 2018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첨부 1)와 이전대상 재산목록(첨부 2)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2019년 5월 2일 예정)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첨부 1)와 이전대상 재산목록(첨부 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전 호에 의한 이전대상자산 및 부재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한다
  ④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이전대상 재산목록(첨부 2)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첨부 1)와 이전대상 재산목록(첨부 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⑤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이전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이전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⑥ 분할이전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 • 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8) 분할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의 채무 중에서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
  ①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에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② 또한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아니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책임을 포함함)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제2조 가.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9) 분할신설회사의 이사와 감사의 성명 및 약력과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사 및 감사의 현황
	직명
	성명
	생년월일
	약력
	비고

	대표이사/
사내이사
	이성민
	620916
	前 엠텍비젼 대표이사
前 LG 반도체 책임연구원
	상근


주1) 임원의 임기는 분할신설회사의 분할등기일로부터 개시됨.
주2) 상기 임원 목록은 잠정안으로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창립총회 결의로 변경될 수 있음.

② 최초 사업연도 이사와 감사의 보수한도
	구분
	보수한도액
	비고

	이사
	총 5억원
	-

	감사
	5천만원
	-


주1) 단, 개인별 보수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분할신설회사의 이사회에서 정함
주2) 임원들에 대한 퇴직금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와 동일하게 함.

(10)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에 기재할 그 밖의 사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첨부3과 같다. 다만 첨부3의 정관 내용은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다.

(11) 분할등기일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2019년 5월 9일을 분할등기(예정)일로 한다.

(12) 신주배정에 관한 사항
본 건 분할은 단순•물적 분할로서 분할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분할되는 회사에 100% 배정한다

4. 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1) 상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의 방법 및 결산기
	구분
	내용

	상호
	국문명 : 엠텍비젼 주식회사
영문명 : MtekVision Co., Ltd

	목적
	1. 반도체 설계, 제조 및 판매업
2. 반도체 설계용역 서비스업
3. 전자기기 설계, 제조 및 판매업
4. 반도체, 전자기기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5. 인터넷 모바일 금융결제 제반 지원사업
6.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7.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서비스업
8. 노우하우 기술의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9. 모바일 네트워크 사업
10. 전자 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11. 별정 및 부가통신업
12. 증강현실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13. 증강현실 응용 광고, 판촉물 개발, 제작, 유통 및 판매업
14. 방송, 출판, 영상, 오디오, 문화, 통신 및 정보 콘텐츠 개발, 제작, 배급, 공급 및 서비스업
15. 방송 채널, 위성 케이블, 종합유선방송 관련 사업
16.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17. 상품의 중개, 도, 소매, 및 무역업
18.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 및 수출입업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55번길, 58 6층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tekvision.com)에 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결산기
	매년 1월 1일부터 동 매년 12월 31일까지


    주) 상호, 공고방법 등 본건 분할의 내용은 분할계획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2)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로 해당사항 없다.

(3) 자본감소의 방법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로 해당사항 없다.

(4) 분할 후의 발행주식의 총수
본 분할은 단순•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후 발행주식총수는 변동이 없다.

(5)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감소할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해당사항 없음.

(6) 정관변경을 가져오게 하는 그 밖의 사항
해당사항 없음.

5. 기타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이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이 분할계획서는 2019년 3월 27일 개최 예정인 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다.
 
1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2 분할일정
3 분할비율
4 분할되는 회사의 감소할 자본과 준비금의 액
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6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7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8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9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의 결의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를 포함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의 경우로 해당사항 없다.

(5)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이전 사업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을 포함함)를 분할기일(2019년 5월 2일 예정)을 기준으로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승계한다






2019년 3월 5일

엠텍비젼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성 범









첨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이전대상 재산목록
【첨부3】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image: ]

[image: ]
주)상기 분할전 재무제표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한 자료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 후 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동 가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첨부2: 이전대상 자산목록(특허권)

2018년 12월 31일                                                                (단위:원)
	계정과목
	내용
	금액

	자산총계
	4,575,000,000

	비유동자산
	4,575,000,000

	무형자산
	특허권
	4,575,000,000


주) 상기 이전대상 자산목록의 장부상 가액은 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가액이며 분할 후 신설
회사에 귀속될 가액은 이전대상 자산(특허권)의 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동 가액은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첨부3 :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상호) 본 회사의 상호는 엠텍세미콘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MtekSemicon Inc.라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노하우 기술의 판매, 임대 및 서비스업
2. 반도체 설계, 제조 및 판매업
3. 반도체 설계 용역서비스업
4. 전자기기 설계, 제조 및 판매업
5. 반도체, 전자기기 도소매업 및 수출입업
6.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7. 소프트웨어개발 용역서비스업
8. 상품의 중개, 도소매 및 무역업
9. 각호의 부대사업 일체 및 수출입업

제3조 (본점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① 본 회사는 본점을 경기도 성남시내에 둔다.
② 본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출장소, 사무소 및 현지 법인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 (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방법은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일간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제2장  주  식

제5조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본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1,000,000주로 한다.

제6조 (1주의 금액) 본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금500원으로 한다.

제7조 (회사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0주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제9조 (주권의 종류) 본 회사가 발행할 주권의 종류는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본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단,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의 배정비율이나 신주를 배정 받을 자를 정할 수 있다.
 1.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신문광고 등의 방법으로 주주우선공모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6.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      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규정      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7.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8.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국내법인 또는 국내인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제11조 (준비금의 자본전입)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제12조 (주식의 발행가격)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 또는 액면 이상의 금액으로 할 수 있으며, 이때에 그 발행가격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3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본 회사가 유,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그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명의개서 대리인) 본 회사는 전조 및 다음조의 주식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5조 (주권의 명의개서 등)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명의개서대리인을 두기 전까지는 명의개서 등의 사무를 회사가 취급한다.
②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업무절차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주식업무취급규칙에 따른 다.
③ 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고 이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식의 상속, 유증 기타 계약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개서를 청구할 경우에 는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주권 및 취득의 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 야 한다.
⑤ 주식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 또는 이전의 등록이나 말소를 청구할 경우에는 회사 소 정의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전각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회사는 주주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하고 주권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날인한 후 청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주식의 양도) ①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제17조 (주주 등의 주소, 성명,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 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제18조 (주권의 재교부)	① 주권의 분할, 병합, 훼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주권의 교부를 청구 할 경우 회사 소정의 청구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고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오손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진위를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항에서 정하는 상실의 예에 따른다.
②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주권의 재교부를 청구코자 할 경우 회사소정의 청구서에 주권상실 에 대한 제권판결 정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수료)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는 무료로 취급하고, 주권의 분합 및 재발행 등으로 인한 주권의 재교부의 경우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본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본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말일의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사업년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 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장  사  채

제21조 (사채모집)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가 3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사채를 모집한다.
② 사채의 종류는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종으로 한다.

제22조 (수탁회사) 사채모집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수탁회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23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본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하는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      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      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      는 경우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 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전환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4조 (신주인수권부사채) ① 본 회사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신기술투자조합, 중소기      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기술도입을 위하여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일반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 가 정한다.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되는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 액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다음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 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에 있어서 전 각항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제25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명의개서 등), 제17조(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4장  주주총회

제26조 (소집시기) ① 본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나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한다.

제27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사회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 (소집통지 및 공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총회일의 10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9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30조 (주주총회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4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ㆍ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2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의결권 있는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33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본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 고 있는 본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34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총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제36조 (서면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①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총회 소집을 결정하기 위한 이사회 결의시 서면결의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서면결의의 경우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 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①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②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의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ㆍ이사회

제39조 (이사의 원수) 본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제4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사내이사 또는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비상근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단, 그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 종료 후 당해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42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단, 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적이사가 본 정관 제38조에서 정하는 원수에 미달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결선임을 보류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② 보결 또는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들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사회의 결의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단, 이사가 2인 이하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1인 또는 수인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갖는 이사를 정할 수 있다.

제44조 (이사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본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단,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이사회의 결의로 각자 또는 공동으로 대표할 것을 정하여야 한다.
② 회장 또는 부회장은 사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경영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및 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한다.
④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다른 대표이사나 위 제3항의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5조 (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 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 (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단,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회의 권한은 상법에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가 행사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주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단,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제47조 (통신수단에 의한 회의)	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는 의사록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8조 (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49조 (이사회의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0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이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 직원의 경 우에 준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제51조 (상담역 및 고문)  ①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상근하지 아니하는 상담역이나 고문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6장  감 사

제52조 (감사)	① 본회사의 감사는 1인 이상으로 한다. 단,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구분하여 의결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53조(감사의 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제54조 (감사의 보선)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51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 수행 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당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 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56조 (감사록의 작성) 	감사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그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57조 (감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단, 직원의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는 감사에 있어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보수는, 여타직원 경우 에 준한다. 
②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 의한다.
③ 전항의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이상으로 한다.

제7장  계  산

제58조 (사업년도) 본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9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과 비치등) ① 본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 총회 회일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과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 기타 재무제표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의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의일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부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0조 (이익잉여금의 처분) 당회사는 매사업년도말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별도적립금
	3. 주주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임원상여금
	6.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

제61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62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은 배당이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도 수령되지 않은 때에는 당회사는 지급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전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당회사에 귀속한다.
③ 이익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장  기  타

제63조 (업무규정) 본 회사는 업무의 수행 및 기타 경영상 필요한 규정 및 세부규칙을 이 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정할 수 있다.

제64조 (규정 외 사항)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의 결의, 상법 및 기타의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엠텍비젼 주식회사의 분할등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최초의 영업년도) 본 회사의 최초의 영업년도는 분할등기일로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2019년 3월 5일

엠텍세미콘 주식회사

설립위원 대표이사 강성범
image1.emf
재무상태표

구분

계정과목 당기 금액 당기 금액 당기 금액

[ 자산 ]

1. 유동자산 5,231,781,096 5,231,781,096 0

  1) 당좌자산 2,726,109,437 2,726,109,437 0

    ( 1) 현금및현금성자산 524,097,477 524,097,477

    ( 2) 단기금융상품 273,000,145 273,000,145

    ( 3) 매출채권 1,340,164,788 1,340,164,788

    ( 4) 단기대여금 86,600,000 86,600,000

    ( 5) 미수금 193,802,342 193,802,342

    ( 6) 미수수익

    ( 7) 선급금 238,250,629 238,250,629

    ( 8) 선급비용 3,092,957 3,092,957

    ( 9) 선납세금 9,510,390 9,510,390

    (10) 예치보증금(유동) 57,499,800 57,499,800

    (11) 임차보증금(유동) 90,909 90,909

  2) 재고자산 2,505,671,659 2,505,671,659 0

    ( 1) 상품 461,257 461,257

          상품평가손실충당금 120,866 340,391 120,866 340,391 0

    ( 2) 제품 2,471,866,161 2,471,866,161

          제품평가손실충당금 1,622,830,609 849,035,552 1,622,830,609 849,035,552 0

    ( 3) 재공품 10,715,174,914 10,715,174,914

          재공품평가손실충당금 10,142,630,119 572,544,795 10,142,630,119 572,544,795 0

    ( 4) 원재료 2,547,155,635 2,547,155,635

          원재료평가손실충당금 1,463,404,714 1,083,750,921 1,463,404,714 1,083,750,921 0

    ( 5) 저장품 5,103,368 5,103,368

          저장품평가손실충당금 5,103,368 0 5,103,368 0 0

2. 비유동자산 2,563,966,187 7,100,453,747 4,575,000,000

  1) 투자자산 1,455,853,554 6,030,853,554 0

    ( 1) 매도가능금융자산 148,929,575 148,929,575

    ( 2) 지분법적용투자주식 726,923,979 5,301,923,979

    ( 3) 장기대여금 580,000,000 580,000,000

  2) 유형자산 259,135,398 259,135,398 0

    ( 1) 시설장치 274,837,182 274,837,182

          시설장치감가상각누계액 220,637,335 54,199,847 220,637,335 54,199,847 0

    ( 2) 생산설비장치 85,600,000 85,600,000

          생산설비장치감가상각누계액 60,502,950 25,097,050 60,502,950 25,097,050 0

    ( 3) 기계장치 2,710,176,714 2,710,176,714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2,710,144,714 32,000 2,710,144,714 32,000 0

    ( 4) 차량운반구 144,372,317 144,372,317

          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27,411,291 16,961,026 127,411,291 16,961,026 0

    ( 5) 비품 1,309,447,886 1,309,447,886

          비품감가상각누계액 1,239,439,886 70,008,000 1,239,439,886 70,008,000 0

    ( 6) 연구개발비품 5,349,255,927 5,349,255,927

          연구개발비품감가상각누계액 5,037,169,052 5,037,169,052

          연구개발비품(국고보조금) 219,249,400 92,837,475 219,249,400 92,837,475 0

  3) 무형자산 583,495,891 544,983,451 4,575,000,000

    ( 1) 특허권 449,804,912 411,292,472 4,575,000,000

          특허권(국고보조금) 1,617,900 448,187,012 1,617,900 409,674,572 4,575,000,000

    ( 2) 상표권 642,185 642,185

    ( 3) 소프트웨어 115,699,404 115,699,404

          소프트웨어(국고보조금) 14,383,660 101,315,744 14,383,660 101,315,744 0

    ( 4) 기타무형자산 33,350,950 33,350,950

          기타무형자산(국고보조금) 0 33,350,950 0 33,350,950 0

  4) 기타비유동자산 265,481,344 265,481,344 0

    ( 1) 회원권(기타비유동) 38,500,000 38,500,000

    ( 2) 장기선급비용(기타비유동) 3,509,344 3,509,344

    ( 3) 임차보증금(기타비유동) 223,472,000 223,472,000

자    산    총    계 7,795,747,283 12,332,234,843 4,575,000,000

신설법인

  회계단위 : [엠텍비젼]

  

  당기기준월 : [2018-12]   

분할전 존속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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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계정과목 당기 금액 당기 금액 당기 금액

[ 부채 ]

1. 유동부채 1,408,431,369 1,408,431,369 0

    ( 1) 매입채무 555,704,276 555,704,276

    ( 2) 미지급금 191,501,203 191,501,203

    ( 3) 선수금 6,005,360 6,005,360

    ( 4) 예수금 327,118,608 327,118,608

    ( 5) 미지급비용 78,101,922 78,101,922

    ( 6) 유동성장기부채 250,000,000 250,000,000

2. 비유동부채 3,213,645,980 3,213,645,980 0

    ( 1) 장기차입금 1,250,000,000 1,250,000,000

    ( 2) 임대보증금 12,000,000 12,000,000

    ( 3) 장기미지급금 1,447,542,891 1,447,542,891

          현재가치할인차금-장기미지급금 31,603,760 1,415,939,131 31,603,760 1,415,939,131 0

    ( 4) 퇴직급여충당금 678,790,930 678,790,930

          퇴직보험예치금 423,904,081 254,886,849 423,904,081 254,886,849 0

    ( 5) 장기성예수금 280,820,000 280,820,000

부    채    총    계 4,622,077,349 4,622,077,349 0

[ 자본 ]

1. 자본금 3,500,267,000 3,500,267,000 100,000,000

    ( 1) 보통주자본금 3,500,267,000 3,500,267,000 100,000,000

2. 자본잉여금 13,611,438,221 13,611,438,221 4,475,000,000

  1) 자본준비금 13,611,438,221 13,611,438,221 4,475,000,000

    ( 1) 주식발행초과금 13,611,438,221 13,611,438,221 4,475,000,000

3. 이익잉여금 -13,938,035,287 -9,401,547,727 0

    ( 1) 미처분이익잉여금 -13,938,035,287 -9,401,547,727

     (당기순이익:당기-4,421,041,008

                     전기-4,774,724,634)

    자    본    총    계 3,173,669,934 7,710,157,494 4,575,000,000

부채와 자본의 총  계 7,795,747,283 12,332,234,843 4,575,000,000

신설법인 분할전 존속법인


